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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솔  ■  출  ■  ■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第 133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會 開會式

2001년 10월 8일 (월요일》；L3■시 01분

■ 會 ^ 1 6 ( 第 133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회 :의사담당 김왕년)

(11 시 01분 개식》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⑩ 의사담당 김왕년 (11 시 03분 폐식)

지금부터 제1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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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3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I t 會

本 會 議 會 議 錄

一 忠 淸 北 道 敎 育 委 員 會  議事局
20이년 10월 8일 (월요일》 11시 的분

(제133회 임시회 재1차 본회의》

1. 제13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_ 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附^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3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期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3•시 03분 개의》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북도교 

육위왼희 임시회 저U 차 본회의 개의롤 선포 

합니다.

오늘 교육감님과 초등교육과장께서는 초 

둥 및 특수학교 교장회의를 주재하는 관계 

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⑩ 의장 손만재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다.

(의사과장 발언대토 나옴》

•  의사과장 이상기

의사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 

항입니다.

9월 29일 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이 제출되 었으

며, 동일자로 같은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이기수 교육위원 외 2인의 위원 

으로부터 고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 

은날 공고 제2001-10호로 제133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률 공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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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133회-재1차 본회의]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에서 처리하신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월 25일 제192 

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지난 9월 25일 제132희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2001년 

도행 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동일자로 집 

행청에 이송하였습니다.

금번 인시회 회기 중에는 2002년도공유재 

산관리계획 안을 처 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률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들아감)

⑯ 의장 손만재

의 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2. 재13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 

기결정의건

(11 시 06분)

⑩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U33회충청북도 

교육위 원회 임시 회 회 기 결 정 의 건을 상정 합니 

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133회 충청복 

도교육위원희 임시회 회기는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10월 9일은 의안관련 현장방문 

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10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읊 처리

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 

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건 없 

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충청북도교 

육위왼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ᅳ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U

(끝에 실음)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개획안

(11 시 08분)

⑩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저12항 2002년도공유재 

산관리 계획 안을 상정 합니 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⑩ 기픽관리국장 어장길 

기 획 관리 국장 이 장길 입 니 다.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 

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김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 며， 2002년도공유재 산관리 계획 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노후시설 개축과 학과 개편 및 저作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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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따른 중축으로 남일초등학교 외 2개 

교의 건물 4,530trf와 공작풀 4종을 취득코 

자 하며, 제천 의림여중 외 1개교의 운동장 

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천시 소유 부지 

7,137r f 와 우리 교육청 소유 재산이 제천시 

소방도로 및 못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 

천여고 외 1교 부지 1만 l ,481irf를 감정가 

격으로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 

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별 

첨 2)

(끝에 실음》

⑩ 의장 손만재
기 획 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충 

원 위원님과 조일환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33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 

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U 1 시 10분 산회》

(재133회-재:L차 본회의]

〇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〇 출석공무원 : 12명

부교육감 유선규,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교육국장 조봉래,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의사일정안(별첨 1)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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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3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2 號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이년 10월 10일 (수요일) 11시 00분

(제133회 임시회 재2차 본회의)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附議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AJ 〇〇g  7HSU ⑩ 의장 손만재

⑩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U33 회 충청북도교 2002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 안에 대하여는

육위원회 임시희 저12차 본회의 개의롤 선포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읊 방문하시고, 현

합니다. 황을 살펴보신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과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은 어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전국체전 관계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계십니까?

그리고 과학실업교육과장님은 오놀 장학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협의 관계로 못 나오시고, 시설과장님은 개 네，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 그러면 의결옮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개픽안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1人1 0 1 ^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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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

이것으로 오들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33회 (11 시 03분 _ 회)

〇출석위원 : 6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〇 출석공무원 : 1〇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 초등교육과장 김남운,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재133회-재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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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항

2001. 10. .

의 장 

위 원 

위 원 

의사국장

손  만  v  꺼





(별점 1)

議 事 0 程 (案)

第B 3M  忠淸北道敎角•委M 會(臨時會》 2001. 10. 8. ~  10. 10.( 3 R 問》

R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0月 8R (月》

□  開 會 式

[ 第1次 本會議 ]

1. 제133희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 기 : 2001. 10. 8. -  10. 10.{ 3 일간》

之 20改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

10月 9R (火》 □  議案關聯 現場誌問 本會議 休會

1◎月 10R 《水》
(m m )

[ 第2次 本 會 議 ]

1. 2效送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閉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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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의안번호 제 ，分-/ 호

의 결

년 월일

2001.，公 /〇.

( 제 생  회》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1. 9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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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 련 부 서  : 학교운영지원과 

제출년월일 : 2001. 9. 아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소 관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  

재산관리  계획올 수 립 하 연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  의 결 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공유재산의  취 득 】

〇  취득 사유  : 노후시설  개죽 및 제7차교육과정에  따른  증죽 

〇  취득 내역

의안 
번포

□  제안사유

학교명
5̂* 2^〇 기 손

국두■空국■■로:—: 土;.:.■化 총추정

(화 생 )-**黑、pV/ 세、기「당 Un)

. ；'： ： ：；■： ：；：；：：■： •；：.；> ；+:근: ：; ： ：•：：；： ；：：： ：■；.： ：：：：

:그•태되 含nV3 귀네현/ 수량(종)
근:•:기소:표.::스:드요;。.

금액 (천원>

남일초 2,145 1,359,500 1,359,500

청천중 1,125 737,320 4 종 158,300 895,620

충북정보 
산 업 고 1,260 970,734 1 조 玉 〇 13J W 984,484

계 4,530 3,067,554 4 종
___________

172,050 3,23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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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교환】

〇 교환 사유 : 상호 점유 재산 교환 
〇 교환 내역

■곧;
사용기관

. a  t:
»  노

: :  :：: --r:
；. 'V>.：：% - - - ' 公•次이'

주 소 ᄀ 「 그 - :■지

2
1

지목

전
임야

커적
( rrf)

1,600
2,975

공시지가
(천원)

현 재
*  a起유주

취 득

의림여중 운동장
제천시
1£후 크: 동*

4*7-1 외 2

器4,000 
276，公75

제천시

제천공고 ' 운동장
봉양읍
팔송리 
364-1

1 전 2,562 17,421 제천시

소 계 2 교 4 7,137 518,096

저 분

제천시
도로

(제천여고》

제천시
서 부동
741

1 도 1,264 216,776 교육감

제천시 꽃묘장 
《홍광초》

제천시
모산동
■ 외  1

2 전 10,217 306^10 교육감

소 계 1 기관 3 11,481 523,286
교환차액 4,344 5,190

□  제안근거

O 지방재정법 저ᅵ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O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  2002년도 공 유 제 산 관리계획안  : 덧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  설 명 자 료 :  별 책

275 -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관리 계 획총괄표(7-1)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nf/m , 천원 )

I _:p. 藏緣;g 令 |
f i l l

■■穴?구接와多쇼:技 :::으즈.하:.::::: 수. .♦

«■，

.•가 낫.".…'1
與씀務在寶생技::

:公文:■성公：次 i效方■

:: 方: 4̂

■ ■
•、、•:.. ：■■.，.’、■!、.••숀::，;:〇5::

빼

취

—I

처

寒

계

토지 1 7,137 518,096 1 7,137; 518,096

건물 3 4,530 3,067,554 3 43)! 3,■ ，恐4

기타 ! 2 4 종 172,(50 2 4종; 172,060

I.
때 입

토지

건물 -

기타

2.
교환
으로
취득

토지 1 7,137 518,096 1 7,137； 518,096

건물 !

기타 1

3.
기타
취득

계

토지 ;

건물 3 4,530 3,067,554 3 4,53〇1 3,067,554

기타

토지 1 11,481 523,286

2 4 종--r'ivvmaaMasgB 172,050 2

1

4종! 172,050

11,481; 523,286

건물 \

기타

4.
매 각

토지
-------- i------- -

건물 j
기타

1 一기

1 1

5.
양 여

토지 t

건물
t |

기타

6, 교환

으로

처분

토지 1 11,481 523,2않 1 11,481 523,286

건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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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대상 재산목록(7™2)

I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1 《단위 :m. /  천원》

■

텍

德p 變參 ■:
m m

. •/, •

■ ■ ■

...} .；.；：： 系5，:■方:.
■ ■ 務 轉 贊 效 料

•、삭句 S ■ 사 더

i f f

: 향:강::冬:::%:경:%:

m

轉i務移公 建效次公 상치

W ^-

였:

1

\ 十  今1 초 ■ 건물

H  실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我1

1 , 5 7 5 9 9 0 , 5 0 0 하반기 교육환경
개선

교육감

1  쪽

계단실,
현관,

출입구
義 3 6 0 2 2 6 , 4 0 0 n

i

h n

기계실 摩 1 8 0 1 1 3 3 ) n 轉 | n

숙직실 n 30 29,400 n 轉 | 轉

\

소 계 건물계 2,145 1,399^00

2
청천중

건물

교 실 괴산군 청천면 
선평리 1 5 5

燃5 하반기
7  차교육 
과정에 

따른 중축
교육감

2  쪽

계단실 # 2 7 0 1  於,■ n n 轉

건물계 n 1 , 1  斑 7 3 7 , 3 2 0 n ft 9

공 ■

담 장 » 1 5 0 後잤公 n 好 ff

배수로 轉 4 0 0 5 6 , 0 0 0 # 轉 歸

포 장 600 3 3 , 0 0 0 # # 0

교 문 1 식 1 6 , 8 0 0 n /t n

공작물계 4 종 1 5 8 3 0 0 ；

7 /  소 계 895,620 !
. ...:........1

충북정 
보산업

고

건 물

교 실 청주시 율량동 
1 4 9 6

1 , 0 8 0 8 5 4 , 7 3 4 하반기
7차교육 
과정에

따른 증축
교육감

1

3 쪽 |계단실 # 1 8 0 1 1 6 , 0 0 0 n n ft

건물계 0 1 , 2 明 9 7 0 , 7 3 4 n n f!

공작물 포 장 轉 效0
1 3 , 7 5 0 0 n 轉

소계 ： 1 , 5 1 0
9 8 4 ^ 4 8 4

계 3  교

토 지

건 물 4*530 3,067*554

공작풀 4 중 172,從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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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대상 재산목록(7-3)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I  천원》

■ ■
번 k

■•졌.:;::身주현

산의 耳 시 느
:i效表으父크效!꿋-즈강:
寶務難校유 

菜親■熟資資

■
S  환 : 
대상자

•• 、
과:스.::'구: . ■부:
■  : 끈: 지모 ■ ■ ■

■A- *꾹=
다상

시 기
■ ■ ■ I :: ；̂ ；：*».； v * ； 비고

1 취 득 전 제천시 하소동 
47-1

645

!

645 90,300 상반기 의림여중 
부지로 점유

제천시장 4 쪽

H 전 제천시 하소동 
102-1

^5|
\

955 133,700 轉 n 轉 n

0 임야 제천시 하소동 
산 13-5

!
2,97과

i|

2,975 276,675 0 B ft H

n 전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364-1

2,5效1 2,562 17,421 n 제천공고 
부지 로 점 유

제천시장 와我:

소계
|

7,137 7,137 518,096

2 처 분 전 제천시 모산동 
390

3,624j 3,624 1 燃;720 상반기 제천시에
무상임대

제천시장 6 쪽

전 제천시 모산동 
390-8

6,593；
j

j
6,593 197,790 轉 轉 n 9

ft 도토 제천시 서부동 
741

1,264!

]

1,264 216,776 n 제천시에서
도토로 점유

제천시장 7 쪽

소계 11,481 11,481 523,286

계 토지
취득 4 필지 7,137 7,137 518,096

처분 3 필지 11,481 11,481 52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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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 
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ᄊ관리계획 ᄊ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珍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務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올 얻은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 
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 •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처분(매각, 양여, 교환，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출자 기타 처분올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 
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 • 군* 자치구의  경우에 
는 1억원이상)，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 • 군 • 자치구의 경우 
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토지둥의평가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 * 군 • 자치구 
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f 미터이상 
(시 • 군 • 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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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둥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환매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 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올위한임시조치 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8. 지방의희 의결을 얻은 후 2회계년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 • 처분
9.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 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 

득 •처분
10.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겨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 • 처분
11.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77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 • 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 •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 처분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제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과 시 • 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 1 항 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 • 도의회의 의결로 본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제34조(공유재산관리 계획》①교육감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 
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 
득 •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 
회의 의결올 받아 공유재산올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변경계 
획올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올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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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

자 료

281 -



남일초 건물 주I득 _ 치도

용 도 소 재 치 지번 구 조 면 적( rrf) 금액 (천원) 사 유

S -V. ：M 1,575 990,500
■ ■ 청원군 남일면

321 철 •콘  •슬
360 226,400 교육환경

쌍수리 180 11330 개 선
■ ■ ■ ■ I 30 29,400

m 계 2,145 1,359,500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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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청천중학교 건물 및 공작물 취득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번 구 조
면적 
( mVm)

금액 (천원) 사 유
- f

①교 실

1 效

철콘술 8技 567,520
—~ —--- ------------

t
i

7차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②계 단 실 철콘술 270 169,800

⑩담 장 괴산군 청천면 1501_______ ___ 52,500

■ 배  수 로 선 평 리 철 • 콘 i ■t 56,000

⑤포 장 철 •콘  i ■ 33,000

■교  문
철 •콘  | 1식

m ,m
' 1 i  1 11



충 북 정 보 산 업 고 등 학 교  건 물  및  공 작 물  취 득 배 치 도

용 도 소 재 지
；

지번 | 구 조
면 적 

(m1)

취득금액 ; AI 요
(천원》 ! ᅪ f

①교 실 

©계단실

6)포장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496 철 •콘 •슬 

철 • 콘 • 슬

M . 콘 코 1一

1,080

1 敬

250

^4,734 1제7차교육과정에 

116,000 | 따른증축

1 3 ,  ：

계 \ 1，510 m m  ：

모설 2 삶
(4«)

a# ■

im



의림여자중학교 취득 대상 토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m，) 공시지가(원) 가격 (원》 비 고
제천시 하소동 47-1 전 645 140,000 的 3 _ 0 0 교환 취득
제천시 하소동 1敗 -1 전 斑5 140,000 1 然；?期,000 교환 취득
제천시 하소동 산 13-5 임야 2,975 ■ 0 0 2 7 6 ,6 7 , 교환 취득

I 계 4,575 500,6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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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천공고 3g기 교환
V ; • : ’•丄:*奮’ « : Wniiii

[ 취 ᄀ= r) 바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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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 m1)

취득금액

(천원 )
사 유

학교용지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364-1 전

1

2,562 17,421
제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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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irf》 단가(원》 가격 (원》 비 고

제천시 모산동 390 전 ■ ■ 0 0 ■ ， )00 교환 처문
제천시 모산동 ^0 -8 전 6^93 30,000 197,790,000 교환 처분

계 10*217 306^10,000

홍광초둥학교 처분 대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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